


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 호 공포 시행      * 20138 , 24.1.23. , 24.7.24. 「 」 ʹ ʹ

제 조의 위해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 등에 따른 과징금 부과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37 2( ) ① 
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· · · ·
하여 그가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2
다.

생 략 1. ~ 3. ( ) 
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 항에 1② 

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.
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 1. 
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 2. 
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 3. 

구  분 현  행 개  선

과징금
금액

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량 판매×
금액

위해 건강기능식품등의 판매량 판매×
금액 배×2

차등부과 신 설< >
위반행위의 내용 기간 횟수 등을 , , 
고려하여 과징금 감경기준 마련


